
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elderly denture in the 
dental hygienists.  
Methods: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was completed by 183 dental hygienists in Busan and Gyeongnam.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profiles of the subjects(11 items) and 10 items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the elderly denture including subject 
of spplication, application method, calculation of range, and temporary denture. Each question was measure by Likert 5 points scale. 
Cronbach’s alpha was 0.936 in the study.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0.0 program. 
Results: The knowledge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n the elderly denture in the dental hygienists was high in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change(p<0.001), individual career(p<0.05), and recognition of the current standard(p<0.05). 
Conclusions: It is continuously necessary to inform the dental hygienists of the knowledge of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The 
web-based program for the dental health insurance education should be provided continuously for the dental hygien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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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8)

우리나라는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복지 종합 대

책의 일환으로 1990년대 후반부터 틀니에 대한 보험급여 

적용 확대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각종 시민단체의 노력과 

함께 보험적용의 재정추계와 필요성 등의 연구가 이루어졌

▶ 이 논문은 2014년도 마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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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세계보건기구는 각국의 노인 구강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확실한 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해 왔으며, 오래 전

부터 독일, 네덜란드, 덴마크, 대만, 홍콩 등에서는 틀니 건

강보험제도의 필요성을 인지하여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노

인들의 치과의료보장을 지원하고 있다[2]. 

한편 우리정부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와 급여 확대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자 한 국가가 선진국으로 가

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는 인식하에 1998년부터 단계적으

로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틀니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었다[3]. 2002년 국가정책의 일환으

로 시행된 무료틀니사업은 전국 보건소에서 치아상실로 인

해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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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노인

들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무료틀니사업

으로 장착한 65세 이상 노인은 2003년 6,394명, 2005년 

10,418명, 2006년 12,488명, 2007년 10,869으로 보고되었

다[4].

또한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 23,285

명을 대상으로 노인틀니 보철 사업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2007년도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평균 보장률은 

64.6%인데 반해 치과분야 보장률은 23.7%~43.1% 사이로 

매우 낮아 국민들의 불만과 보장성 확대의 요구가 커졌다. 

그러나 늘어나는 예산증대에 대한 재정적 부담에 따른 모든 

분야에 대한 보험적용은 어려운 실정이었다. 따라서 노인틀

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따른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그 정책적 

우선순위를 제안해야 한다는 의견과 정치적 의사조율과정을 

거쳐 국민적 합의에 이르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5].

이에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인 노인틀

니 건강보험 급여화를 2012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 노인

을 대상으로 완전틀니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했으며 2013년 

7월부터는 부분틀니까지 급여에 포함시켜 현재에 이르고 있

다[6]. 이 등[7]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사업 시행 2년 

후의 연구에서 제도 참여 전후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과 

증상, 불편감, 경제적 부담 인식은 현저한 개선효과를 보였

다고 하였다.

한편 보장성이 넓혀지고 건강보험 급여화가 점차적으로 

확대 실시 이후 치과병의원 내 보험청구의 비중이 늘어나면

서 보험청구는 치과병의원에서 가장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되었다[8]. 하지만 치과를 제외한 요양기관의 경우

에는 건강보험 진료비용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 원무과를 

따로 두거나 청구 업무 전담 직원이 있는 반면, 치과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 원무과를 따로 두거나 청구 업무를 독립적

으로 수행하는 경우는 드물어 청구의 정확도와 효율성이 떨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9]. 치과의료기관에는 다양한 직종과 

업무로 구분되어 있다. 특히 보험청구업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은 업무효율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 제

공은 물론 진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산정으로 병원의 수익과 

더 나아가서는 보험재정의 안정화에도 영향을 미친다[10].

노인틀니에 대한 치과건강보험 관련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김과 김[11]의 노인들의 틀니치료 인식도에 관한 연구, 

강과 임[12]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기공

사의 인식, 이 등[7]의 노인틀니 건강보험급여화 사업 시행 

2년에 관한 연구, 오 등[13]의 일부 노인층의 틀니에 대한 

인식, 은 등[14]의 치과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청구실태, 김과 

박[15]의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에 대한 치과의료공급자

의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고, 한과 김[16]의 치과건강보

험에 관한 인식, 박과 문[17]의 치과위생사의 치과 건강보

험에 관한 인식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그 외 다수에서 노

인 대상의 구강건강관련 삶의 질[18]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반면 치과위생사들의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

한 지식 연구는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노인틀니 보험급여화 시행 4년 즈음에서 치과위

생사의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지

식은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높인다. 또한 환자들에게는 진

료행위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정확한 치과보험청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치과건강보험 항목 중 노인틀니에 대한 치

과위생사들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

여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경남지역에 소재한 치과병의원에 종사

하는 치과위생사를 대상으로 연구목적에 대하여 충분히 설

명 한 후 조사에 동의한 사람 총 220명 중에서 불성실하게 

작성된 37부를 제외한 183부를 본 연구의 최종 분석대상으

로 하였다. 

2. 연구방법

연구의 자료 수집 기간은 2014년 4월부터 5월까지 하였

으며, 전과 박[10], 김 등[19]과 홍[20]의 연구에서 사용된 

설문지를 수정⋅보완하였으며 편의표본추출에 의한 자기기

입방식으로 실시되었다. 설문내용은 일반적 특성 11문항,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은 총 10문항

으로 적용대상, 적용방법, 산정범위, 임시틀니 문항이며, 5

점 리커트 척도로 매우 잘 알고 있다 5점에서 전혀 모른다 

1점으로 구성되었다.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

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α=0.936이었다.

3. 자료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통계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대한 빈도와 백분율,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

준지식에 대한 기술통계,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틀니 치

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에 대한 분산분석(ANOVA)과 노

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에 대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와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류혜겸 / 치과위생사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조사: 노인틀니 중심으로 • 63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20대가 

69.4%, 임상경력은 5년 미만이 55.2%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현재 주 업무는 진료실 업무가 79.2%, 청구업무담당은 

치과위생사가 82.5%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으며, 치과건

강보험에 대한 교육경험은 있다가 79.2%, 최근 6개월 동안 

치과건강보험의 교육여부는 없다가 62.3%, 현재 산정기준

에 대한 인지도는 보통정도 알고 있다가 57.9%, 변경된 산

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전혀 모른다가 40.7%, 의문사항 

시 처리방법은 동료에게 문의한다가 65.0%으로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Table 1>.  

2.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 

노인틀니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의 전체

평균은 3.48점으로 조사되었다.

항목별 평균을 살펴보면 적용대상이 3.85점, 적용방법은 

3.68점, 산정범위은 3.25점, 임시틀니는 3.04점으로 조사되

어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의 평균이 전체평균보다 높게 조사

되었다<Table 2>.

Classification Mean±SD
Subject of application 3.85±0.93
Application method 3.68±1.07
Calculation of range 3.25±1.08
Temporary denture 3.04±1.08
Total 3.48±0.92

Table 2. Knowledge on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of the elderly denture(n=183) Unit: Mean±SD

Characteristics Variables Frequency N(%)

Age
20≥ 127(69.4)
30≤ 56(30.6)

Career(y)

<5 101(55.2)
5~10 53(29.0)
11~15 20(10.9)
≥16 9(4.9)

Prime duty

Consultation room 145(79.2)
Recipient 8(4.4)
Claim 3(1.6)
Counselling 22(12.0)
Others 5(2.7)

Claim duty
Dental hygiene 151(82.5)
Nurse assistance 5(3.4)
Agency claim & others 27(14.7)

Education experience
Yes 145(79.2)
No 19(10.4)
No idea 19(10.4)

Education  within 6 months
Yes 57(31.1)
No 114(62.3)
No idea 12(6.6)

Cognition of the current standard 
Too bad 18(9.8)
Normal 106(57.9)
Very good 59(32.2)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Too bad 86(47.0)
Normal 74(40.4)
Very good 23(12.6)

Solution for the ques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45(24.6)
Co-worker 119(65.0)
Internet 15(8.2)
Self-solution 4(2.2)

Total 183(100.0)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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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

일반적 특성에 따른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

식에 대한 분석결과 경력에서 지식의 평균은 11-15년이 

4.22, 16년 이상 4.08로 5년 미만의 3.12보다 높았으며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현재 산정기준에 대

한 인지도에서 매우 잘 알고 있다 4.00, 보통정도 알고 있다 

3.33, 전혀 모른다 2.59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

타났다(p<0.001).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잘 알고 있다 4.30, 보통정도 알고 있다 3.80 전혀 모른다 

2.97로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01). 

경력과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는 Scheffe의 사후검증결과 집단별 p<0.05 수

준의 평균 차에 유의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

령(p<0.001)과 현재 주 업무(p<0.01), 의문사항 시 처리방

법(p<0.01)에는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있어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게 나타났다<Table 3>.

4.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에 대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성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에 대한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r=0.537),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r=0.462), 경력(r=0.426), 연령

(r=0.301), 현재 주 업무(r=0.243)와는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의문사항 시 처리방법(r=-0.184)과는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Elderly denture standard

F p-value*

Mean±SD
Age 20≥ 3.29±0.88 18.082 0.001

30≤ 3.89±0.88
Career(y) <5 3.12a±0.86 15.406 0.001

5~10 3.77ab±0.80
11~15 4.22b±0.63
≥16 4.08b±0.94

Prime duty Consultation room 3.35±0.89 3.714 0.006
Recipient 3.85±1.10
Claim 4.50±0.62
Counselling 3.93±0.83
Et cetera 3.88±0.83

Claim duty Dental hygiene 3.46±0.90 1.968 0.143
Nurse aide 2.82±0.73
Agency claim & et cetera 3.68±1.03

Education experience Yes 3.48±0.92 0.272 0.762
No 3.56±0.97
No idea 3.35±0.87

Education within 6 months Yes 3.53±0.89 0.268 0.766
No 3.46±0.94
No idea 3.33±0.87

Cognition of the current standard Too bad 2.59a±0.67 24.430 0.001
Normal 3.33b±0.88
Very good 4.00c±0.74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Too bad 2.97a±0.80 37.623 0.001
Normal 3.80b±0.83
Very good 4.30c±0.82

Solution for the question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3.88±0.92 4.616 0.004

By help of the coworker 3.34±0.85
By internet 3.23±1.16
Self-solution 3.80±0.70

*by one-way ANOVA.
a,bBy post hoc Scheffe tests means with same lette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p<0.05)

Table 3.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knowledge of the elderly denture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Unit: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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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에 미치는 영향

노인틀니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적합된 회귀모형은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으며(p<0.001), 모형의 설명력은 38.2%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0.372), 경력(=0.230),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

=0.178)는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

도가 높을수록, 경력이 많을수록,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

지도가 높을수록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이 높

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5>. 

총괄 및 고안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으로

부터 의료보장의 강화를 추진해 왔다. 현재 급변하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함께 치과건강보험 역시 변화되고 있으며, 

2012년 7월 완전틀니 보험적용이후 2013년 7월부터 보험

이 적용되는 부분틀니는 클라스프(고리) 유지형이며, 총진

료비에서 본인부담비율 50%는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6]. 

또한 대통령 공약사항인 어르신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2014

년 7월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급여화를 시작하여, 

2015년 7월 만 70세 이상, 2016년 7월 만 65세 이상으로 

대상을 확대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21]. 

본 연구에서 노인틀니의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지식의 

전체평균은 3.46점으로 항목별 평균은 적용대상이 3.85점, 

적용방법은 3.68점, 산정범위은 3.25점, 임시틀니는 3.04점

으로 조사되어 적용대상과 적용방법의 평균이 전체평균보다 

Independent variable
Elderly denture standard F/

p-value* R2 adjusted 
R2B S.E  t p-value*

Invariable 1.883 0.446 4.217 0.001***

11.894/
0.001

0.382 0.350

Age 0.025 0.178 0.013 0.142 0.887
Career 0.245 0.106 0.230 2.315 0.022*

Prime duty -0.010 0.058 -0.012 -0.166 0.868
Claim duty 0.064 0.078 0.050 0.817 0.415
Education experience -0.100 0.093 -0.071 -1.080 0.282
Education within 6 months -0.044 0.106 -0.027 -0.419 0.676
Cognition of the standard current 0.268 0.119 0.178 2.255 0.025*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0.493 0.106 0.372 4.675 0.001***

Solution for the question -0.013 0.093 -0.009 -0.135 0.892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able 5. Effect of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knowledge of the elderly denture

x1 x2 x3 x4 x5 x6 x7 x8 x9 x10

x1 1

x2 0.301** 1

x3 0.426** 0.735** 1

x4 0.243** 0.446** 0.526** 1

x5 0.064 0.032 -0.050 0.038 1

x6 0.029 -0.065 -0.065 0.023 -0.125 1

x7 0.052 -0.058 -0.051 0.079 -0.034 0.299** 1

x8 0.462** 0.243** 0.356** 0.285** 0.010 0.218** 0.254** 1

x9 0.537** 0.194** 0.334** 0.209** 0.037 0.248** 0.190* 0.599** 1

x10 -0.184* -0.211** -0.227** -0.269** -0.035 0.042 0.022 -0.129 -0.257** 1

x1: Elderly denture insurance standard knowledge, x2: Age, x3: Career, x4: Prime duty
x5: Claim duty, x6: Education experience, x7: Education within 6 months, 
x8: Cognition of the current standard, x9: Cognition of the renewed standard, x10: Solution for the question.
p-value by Pearson’s correlation analysis 
*p<0.05, **p<0.01

Table 4. The variables correlation between the dental health insurance standard knowledge of the elderly den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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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조사되었고, 상대적으로 산정범위나 임시틀니에 대한 

평균은 전체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연구조사시기가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의 급여화 시

행 만 3년 이내에 조사한 자료로 감안해 볼 때 적용대상이

나 적용방법은 포괄적인 내용으로 건강보험공단의 홍보자료

를 통하여 충분히 숙지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 반면  노인틀

니의 산정범위나 임시틀니에 대한 적용사항은 좀 더 세부적

인 내용이며 처음 적용되는 항목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숙

지하여 적용하기에는 그 기간이 다소 무리가 있다고 생각되

고 향후 시행 5년, 10년 후의  단계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경력이 많을수록 노인틀니 산정기준 지식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홍[20]의 연구에서 개

인 특성별 치과건강보험의 객관적 지식수준에서 경력이 16

년 이상의 경우 높게 나타났고, 강과 임[12]의 치과기공사

의 노인틀니 보험급여화에 대한 인식연구에서도 임상경력이 

많은 경우 인식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임상경력이 많은 경우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과 치과

진료수가 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았다는 전과 박[10], 건강

보험 산정기준의 주관적 지식수준이 경력이 많을수록 높았

다는 박과 문[17]의 연구와 김 등[19]의 경력에 따른 치주

관련 구강건강보험급여 청구 내용에 대한 지식도를 비교한 

결과 근무경력이 많을수록 지식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

나 본 연구결과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치과건강보험 급여

화 관련 치과치료 산정지침에는 보존 및 근관치료, 구강외

과치료, 치주치료, 치과보철치료로 나뉘어지며 치과보철치

료 내에 노인틀니와 임플란트 항목이 포함되는데, 최근 급

여화된 노인틀니 치과진료 업무는 다른 업무에 비해 치과위

생사의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른 의

료기관과는 달리 치과병의원의 경우 환자와 치과위생사간의 

친밀도가 높은데 이는 환자가 대기하는 시간동안 치과위생

사와의 유대관계가 형성되고 또한 진료에 대한 장시간 설명

이 필요한 경우 대부분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는 경력이 적은 치과위생사에 비

해 상대적으로 경력이 많은 치과위생사가 더 많은 전문지식

과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변경된 산정

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록 노인틀니 산정기준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류 등[22]의 연구에

서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를 매우 잘 알고 있는 집단

과 전혀 모르는 집단 간에는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홍[20]의 최신 변경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가 모르고 있는 경우보다 객관적 지

식수준이 높게 나타나 본 연구결과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급여화는 2012년 7월부터 급여화 

되어 현재 만 3년이라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 여겨지지만 급

변하는 환경에 대체로 잘 적응하는 치과의료기관의 분위기

로 볼 때 그동안 직장 내 자체교육을 통해 치과위생사들이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이나 정보는 대부분 가지고 있다고 생

각된다. 그러나 담당하고 있는 주업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노인틀니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에는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건강보험 산정기준 수가는 요양급여에 소요되는 시

간, 노력 등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과 

요양급여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산정한 요양급여의 가치를 

각 항목 간에 상대적 점수로 나타내고 이를 금액으로 전환

시키기 위해 관련 단체들이 경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협의한 

환산지수에 의해 의료행위별 건강보험 산정기준 수가가 결

정된다. 이러한 이유로 해마다 건강보험 산정기준 수가가 

개정되고 있고 치과위생사는 개정된 건강보험 산정기준 수

가에 대한 정보를 잘 파악하여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개인이 개정된 건강보험 산정기준 수가를 일

일이 찾고 이해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련단

체나 유관기관에서의 치과건강보험에 대한 교육을 확대 및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일부 지역에 한

정되고 표본의 수가 많지 않고 여러 형태의 치과의료기관을 

반영하지 못한 점과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제도의 효율적

인 운용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짧은 기간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결과를 보다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형태의 치과의료기관을 대표

할 수 있는 표본을 확보하여 치과위생사의 주 업무나 청구

업무에 따른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지식에 대한 

평가와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급여화 시행 5년, 10년에 따

른 단계적인 비용지불부담에 대한 평가연구가 시도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결론

본 연구는 치과위생사의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

준에 대한 지식을 파악하여 해마다 개정되는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 수가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은 부산⋅경

남 지역에 소재한 치과병의원에 종사하는 치과위생사 183

명을 대상으로 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자기기입방식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ver. 20.0 통계

프로그램(IBM Co.,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치과위생사의 변경된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

수록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2. 치과위생사의 경력이 많을수록 노인틀니 치과건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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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p<0.05).

3. 치과위생사의 현재 산정기준에 대한 인지도가 높을수

록 노인틀니 치과건강보험 산정기준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해마다 개정되는 치과건강보험 산정기

준 수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자체 치과병의원

의 건강보험교육의 확대 및 강화가 필요하고, 치과건강보험 

관련단체나 유관기관은 치과위생사들이 치과건강보험에 대

한 궁금증을 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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